 추가약정서(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기업용) 변경이력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

	변경조항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기존고객

적용여부

	약관변경일자 : 2019 5. 24.

	제1조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및대상

	①협력기업(”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제2조제1호소정의협력기업을말하며이하같다)은“갑”과각협력기업간의약정한도금액및거래기한범위내에서인터넷또는서면에의한방법으로갑의홈페이지에게시된협력기업의“을”에대한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개별적으로“갑”에게대출을신청한다.

②“갑”의전산상의사유로대출을취급치못했을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되는영업일에대출하기로한다. 

③협력기업에대한대출의실행은담보되는외상매출채권의지급기일이협력기업의외상매출채권대출신청일로부터180일이내로한다. 


	①협력기업(”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제2조제1호소정의협력기업을말하며이하같다)은“갑”과각협력기업간의약정한도금액및거래기한범위내에서인터넷또는서면에의한방법으로갑의홈페이지에게시된협력기업의“을”에대한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개별적으로“갑”에게대출을신청한다.

②“갑”의전산상의사유로대출을취급치못했을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되는영업일에대출하기로한다. ③협력기업에대한대출의실행은담보되는외상매출채권의지급기일이협력기업의외상매출채권대출신청일로부터180일이내로한다. 

④구매기업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기업간의거래와관련하여그기업의사업목적에부합하는경상적영업활동에의한재화및용역등의구매대금결제용도로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발행할수있으며,만기를90일이내로하여야한다.다만,2020.5.29.까지는150일이내,2021.5.29.까지는120일이내로하여발행할수있다.
	-④항신설,

단계적만기단축

	적용


<약관변경일자 2023.09> ("CD수익률" 공시 및 산출방법 변경 / 기존고객 적용) 
	조항
	현행 약관
	개정 약관
	비   고

	제2조 협력기업에 적용할 대출조건 및 대출이자율
	② 대출이자율
1. 대출이자율 : CD 유통수익율 + 기간별 Spread 이상
2. “CD 유통수익율” 은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간의 3개월물 유통수익율의 평균을 적용하 되, 3개월물 CD유통수익율은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 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고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대출이자율
1. 대출이자율 : CD수익률 + 기간별 Spread 이상
2. “CD수익률” 은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간의 CD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하 되, CD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리를 말한다.
	CD수익률 산출방법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혼동을 주는 문구 삭제


